
부속서 1 

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세품목에 한 세 인하  철폐 방식

1. 각 당사국에 의해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세품목에 해서는 다음의 

계획에 따라 각각의 최혜국 실행 세를 진 으로 인하하고 철폐한다. 

가.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

X = 최혜국 우 

실행 세율

한-아세안 자유무역 정 특혜 세 

(해당연도 1월 1일까지)

2006 2007 2008 2009 2010

X ≥ 20% 20 13 10 5 0

15% ≤ x < 20% 15 10 8 5 0

10% ≤ x < 15% 10 8 5 3 0

5% < x < 10% 5 5 3 0 0

X ≤  5% 세인상 지 0 0

나.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(이하 "베트남" 이라 한다)

X = 최혜국 우 

실행 세율

한-아세안 자유무역 정 특혜 세 

(해당연도 1월 1일까지)

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6

X ≥ 60% 60 50 40 30 20 15 10 0

40% ≤ x < 60% 45 40 35 25 20 15 10 0

35% ≤ x < 40% 35 30 30 20 15 10 0-5 0

30% ≤ x < 35% 30 30 25 20 15 10 0-5 0

25% ≤ x < 30% 25 25 20 20 10 7 0-5 0

20% ≤ x < 25% 20 20 15 15 10 7 0-5 0

15% ≤ x < 20% 15 15 15 10 7 5 0-5 0

10% ≤ x < 15% 10 10 10 8 5 0-5 0-5 0

7% ≤ x < 10% 7 7 7 7 5 0-5 0-5 0

5% ≤ x < 7% 5 5 5 5 5 0-5 0-5 0

X <  5% 세인상 지 0



다. 캄보디아 왕국(이하 "캄보디아"이라 한다),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

공화국(이하 "라오스"이라 한다)  미얀마 연방(이하 "미얀마"이라 

한다)

X = 최혜국 우 

실행 세율

한-아세안 자유무역 정 특혜 세 

(해당연도 1월 1일까지)

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

X ≥ 60% 60 50 40 30 20 10 0

40% ≤ x < 60% 45 40 35 25 15 10 0

35% ≤ x < 40% 35 30 30 20 15 5 0

30% ≤ x < 35% 30 30 25 20 10 5 0

25% ≤ x < 30% 25 25 20 20 10 5 0

20% ≤ x < 25% 20 20 15 15 10 0-5 0

15% ≤ x < 20% 15 15 15 10 5 0-5 0

10% ≤ x < 15% 10 10 10 8 5 0-5 0

7% ≤ x < 10% 7* 7* 7* 7* 5 0-5 0

5% ≤ x < 7% 5 5 5 5 5 0-5 0

X <  5% 세인상 지 0

* 미얀마는 2010년까지 한-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  특혜 세율을 

7.5%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.

 

2. 1항의 련된 계획표에 규정된 세율은 각 당사국이 특정된 이행연

도에 해당 세품목에 해서 용 가능한 한-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

지  특혜 세율 수 을 규정한 것이며, 어느 당사국이 원한다면 어느 때라

도 세인하 는 철폐를 일방 으로 가속화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.

3. 종량세의 용을 받는 일반품목군의 세품목들은 그러한 종량세를 

제1조에 규정된 계획의 일정에 따라 균등 분할하여 0으로 인하한다.

4. 최혜국 실행 세율 0%인 일반품목군 세품목들은 세율 0%를 유

지한다. 세율이 0%로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세율 0%를 유지한다. 이 

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어떠한 세품목에 해서

도 세율을 인상할 수 없다. 

5. 1항의 련된 일정표에 따라 최혜국 실행 세율을 인하하고/하거나 

철폐하도록 하는 약속의 핵심 인 부분으로서 각 당사국은 다음의 한도에 



따라 추가 으로 세를 인하하고/하거나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. 

가. 한국

(1) 한국은 이 정 발효시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세품목의 최소 

70%의 세품목에 해 세를 철폐한다. 

(2) 한국은 200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세품목의 최

소 95%의 세품목에 해 세를 철폐한다.  

(3) 한국은 201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세품목

에 해 세를 철폐한다.  

나.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

 

(1) 각 당사국은 200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세품목

의 최소 50%의 세품목에 해 최혜국 실행 세율을 0-5%로 인하

한다. 

(2) 각 당사국은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세품목

의 최소 90%의 세품목에 해 세를 철폐한다.  

(3) 각 당사국은 모든 세품목의 5%를 과하지 않는 세품목이나 

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세품목에 해서 2012년 1월 1월까지 세

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으나, 201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

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세품목에 해 세를 철폐한다.  

(4) 각 당사국은 2012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

세품목에 해 세를 철폐한다. 

  

다. 베트남 

(1) 베트남은 2013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세품목의 

최소 50%의 세품목에 해 최혜국 실행 세율을 0-5%로 인하한



다. 

(2)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세품목의 

최소 90%의 세품목에 해 세를 철폐한다.  

(3) 베트남은 모든 세품목의 5%를 과하지 않는 세품목에 해

서 2018년 1월 1월까지 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으나, 

2016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세품목에 

해 세를 철폐한다.  

(4) 베트남은 201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세품

목에 해 세를 철폐한다. 

 

라. 캄보디아, 라오스  미얀마 

(1) 각 당사국은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세품목의 

최소 50%의 세품목에 해 최혜국 실행 세율을 0-5%로 인하한

다. 

(2) 각 당사국은 201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세품목

의 최소 90%의 세품목에 해 세를 철폐한다.  

(3) 각 당사국은 모든 세품목의 5%를 과하지 않는 세품목에 

해서 2020년 1월 1일까지 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으

나, 201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세품목에 

해 세를 철폐한다.  

(4) 각 당사국은 202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

세품목에 해 세를 철폐한다. 

6. 수출국가가 일정 세품목을 일반품목군에 배치한다면, 그 수출국가는 어

느 수입국가가 동 세품목에 해 이 부속서 는 부속서 2의 련된 계획

표에 규정된 의무와 조건과 함께 동 계획표에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용되

는 로 정한 세양허를 향유한다. 이러한 권리는 그 수출국가가 그 세품



목의 세 인하  철폐에 한 자신의 약속을 수하는 한 향유된다.

7. 각 당사국은 제5항에서 융통성을 부여받은 세품목에 하여 2012년 1

월 1일까지 모든 세를 철폐한다. 

8. 각 당사국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세품목을 제5항에 따라 해당 

세품목의 세철폐 계획과 함께 그 세품목에 해 당해 당사국의 의무가 

개시되는 날보다 늦지 않게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. 



2005년 12월 1일

데디 살

인도네이시아 공화국 통상부

지역 력국장

데디 살  국장 귀하, 

본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한민국 정부 간의 포  경제

력에 한 기본 정 하의 상품무역에 한 정(이하 " 정")에 하여 언

하는 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상기 정에 기인하여, 본인은 이 정 부속서 1의 제5조 나항 (3)과 련하

여 인도네시아가 동 부속서의 다른 규정에 따라, 2012년 1월까지 그 세율

이 철폐될 모든 품목의 5% 이상을 선정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

한국의 양해임을 확인하는 을 가지는 바입니다. 이러한 양해는 제5조 나

항 (3)의 "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로" 란 문구에 반 되었습니다.

귀하께서 귀 정부도 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

러한 양해가 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 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

사하겠습니다.

/서명/

김한수

한민국 외교통상부 

자유무역 정국장



2005년 12월 1일

라몬 카비크

필리핀 공화국 통상산업부 

국제통상 계국장

카비크  국장 귀하, 

본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한민국 정부 간의 포  경제

력에 한 기본 정 하의 상품무역에 한 정(이하 " 정")에 하여 언

하는 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상기 정에 기인하여, 본인은 이 정 부속서 1의 제5조 나항 (3)과 련하

여 인도네시아가 동 부속서의 다른 규정에 따라, 2012년 1월까지 그 세율

이 철폐될 모든 품목의 5% 이상을 선정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

한국의 양해임을 확인하는 을 가지는 바입니다. 이러한 양해는 제5조 나

항 (3)의 "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로" 란 문구에 반 되었습니다.

귀하께서 귀 정부도 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

러한 양해가 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 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

사하겠습니다.

/서명/

김한수

한민국 외교통상부 

자유무역 정국장



2005년 12월 5일, 자카르타

김한수 국장

한민국 외교통상부

자유무역 정국장

김한수 국장 귀하, 

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12월 1일자 데디 살  지역 력국장 앞 

귀하의 서한의 수를 확인하는 을 가지는 바입니다.

"본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한민국 정부 간의 포  경제

력에 한 기본 정 하의 상품무역에 한 정(이하 " 정")에 하여 언

하는 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상기 정에 기인하여, 본인은 이 정 부속서 1의 제5조 나항 (3)과 련하

여 인도네시아가 동 부속서의 다른 규정에 따라, 2012년 1월까지 그 세율

이 철폐될 모든 품목의 5% 이상을 선정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

한국의 양해임을 확인하는 을 가지는 바입니다. 이러한 양해는 제5조 나

항 (3)의 "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로" 란 문구에 반 되었습니다.

귀하께서 귀 정부도 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

러한 양해가 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 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

사하겠습니다."

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정의 불가분의 

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을 가지는 바입니다.

/서명/

헤리 소에탄노토

인도네시아 공화국 통상부

국제무역 력 총국장

참조

1.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



2. 데이비드 친, 동남아시아국가연합-한국 자유무역 정 상 동남아시아국

가연합 공동의장



2005년 12월 2일

김한수 국장

한민국 외교통상부

자유무역 정국장

김한수 국장 귀하, 

본인은 2005년 12월 1일자 귀하의 서한의 수를 확인하는 을 가지는 

바이며, 그 사본이 첨부되었습니다.

본인은 우리 정부도 동 서한에 반 된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

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.

/서명/

라몬 빈센트 카비크

필리핀 공화국 통상부

국제통상 계국장


